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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블라인드 채용 제도가 정의로운 것인지를 검토한다. 정부는 

출신학교나 학력이 아닌 ‘실력’ 의해 채용을 결정하는 것이 보다 정의로운 절차라고 본다. 이 

글은 블라인드 채용이 기준을 단지 학력에서 실력으로 대체하는 것이라면 ‘공정’과 ‘정의’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렵고, 설령 그것이 어떤 측면에서 공정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메리토

크라시를 극대화하기 때문에 정부가 천명한 포용국가의 비전과 모순된다고 주장한다. 메리토

크라시에 대한 대안으로는 여러 이론들이 존재하며, 이 글에서는 운평등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전통적 운평등주의에는 몇 가지 이론적 약점들이 존재하는데, 그에 대한 대안으로 

세갈(Segall)이 제기한 공적(desert) 중심의 운평등주의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채용 

과정에 적용될 수 있는 보다 공정한 원리를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블라인드 채용 메리토크라시 운평등주의 공정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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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이 글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블라인드 채용 제도가 정의로운 것인지를 검토

한다. 이론적으로 무엇이 정의(justice)인지를 정의하는(define) 것은 어려운 일이

다. 따라서 이 글에서 검토하는 것은 정부가 스스로 이 제도가 정의롭다고 주장

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에 한정된다. 정부는 출신학교나 학력이 아닌 ‘실력’ 의해 

채용을 결정하는 것이 보다 정의로운 절차라고 본다. 이 글에서는 블라인드 채용

이 기준을 단지 학력에서 실력으로 대체하는 것이라면 ‘공정’과 ‘정의’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렵고, 설령 그것이 어떤 측면에서 공정하다고 하더라도 이

는 메리토크라시를 극대화하기 때문에 정부가 천명한 포용국가의 비전과 모순된

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메리토크라시에 대한 대안으로는 여러 이론들이 존재

하며, 이 글에서는 운평등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전통적 운평등주의에는 

몇 가지 이론적 약점들이 존재하는데, 그에 대한 대안으로 세갈(Segall)이 제기한 

공적(desert) 중심의 운평등주의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채용 과정에 적

용될 수 있는 보다 공정한 원리를 제시하고자 한다.1)

1. 블라인드 채용 제도의 도입

블라인드 채용 제도는 2017년 6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를 지시하면서 시작되었다. 주요 내

용은 ①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채용 시 입사지원서에 출신 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키, 체중, 용모<사진부착 포함>), 학력 등에 대한 요구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으며 ②신체적 조건 및 학력 등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

1) 이 글은 방법론적으로 블라인드 채용 제도에 대한 규범적 정책분석(normative policy 

analysis)을 통해 이 정책이 목표와 수단 사이에서 어떤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지를 살펴

본다. 규범적 정책분석은 정책의 평가에서 비용편익 등 경제적 분석뿐 아니라 가치지향

적, 규범적, 윤리적 정당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김희강(2016)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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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요구할 수 있고2) ③면접위원에게 응시자의 인적 

정보 제공을 금지하고, 사전에 교육을 통해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하는 것이다(고

용노동부 2017a). 정부는 이 제도의 취지가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되어 불합

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출신지, 가족 사항, 학벌, 학력, 외모 등의 편견 요소

를 제외하고, 직무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고용노동부 

2017b, 이종찬·이종구 2019, 131).

블라인드 채용의 정치적 배경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시발점이 된 정유라의 

부정 입학, 주요 은행들과 일부 대기업, 강원랜드 등 공기업의 채용 비리가 사회

문제화되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정책에 이어 

‘공공기관 인사·채용 비리 근절 추진계획’을 지시했고,3) 2018년 신년사에서도 

채용 비리를 적폐로 규정하고 근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4) 블라인드 채용 정책

은 채용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의 반

영이었다.

블라인드 채용 정책에 대해서는 사회 전반적으로 환영의 목소리가 많았다. 사

교육과 학벌 사회를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채용알선회사, 대학, 정부 등에서 모두 

도입에 적극 찬성했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2017년 당시 응답자의 81.5%가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에 동의했고, 블라인드 채용을 민간 기업에 확대해야 한다

는 응답도 75.7%나 되었다.5) 2년여 지난 지금에도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여론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특수경비직 채용 시 시력이나 건강한 신체를 요구할 수 있고, 연구직 채용 시 논문이나 

학위 요구할 수 있다고 예외를 두었다(고용노동부 2017a).
3) <한국금융신문>. “문재인 대통령 채용비리 발본색원…여론조사 응답자 83.9% 동의”. 

2017.11.19.
4) <한국대학신문>. “채용·입시에서 출신학교 차별 막아야”…입법 재시동”.  2019.04.23.
5) 연합뉴스. “국민 81.5%” 채용·입시 때 출신학교 차별, 법으로 금지해야”. 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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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블라인드 채용 제도의 취지

정부가 밝힌 정책의 취지로 볼 때, 블라인드 채용의 가장 큰 목적은 학력에 

따른 차별을 최소화하는 것이다.6) 그리고 한국에서 이 문제는 학력을 넘어 대학 

서열화나 소위 학벌, 곧 일부 상위권대학 출신의 사회적 자원과 지위의 독점 문

제로 확장될 수 있다.7) 이에 대해, 소수 엘리트가 사회적 지위를 독점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 학력 역시 지위 경쟁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여기

에서 기인하는 불평등을 문제 삼을 수 없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에서  학력(학벌)에 따른 차별에 대한 비판은 두 가지 점에서 광범위하게 유의미

하다. 첫째, 학력(학벌)에 의한 차별과 불평등, 경쟁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것이

다. 둘째, 학력(학벌)의 획득이 개인의 노력에 따른 공정한 경쟁의 결과가 아니라

는 것이다.

첫 번째에 대해서는 여러 증거지표들이 존재한다. 먼저 주관적·경험적 지표를 

보면,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87%의 응답자가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

이 심각하다고 답했고, 31.9%는 실제 사회생활에서 출신 학교를 이유로 한 차별

을 경험했다. 같은 해 직업능력개발원의 조사에서도 성공과 출세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학벌(61%)과 학력(15.9%)이 압도적이었다. 또한 많은 응답자들은 학벌

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심리적 박탈감을 주고(70.6%), 입시경쟁을 통해 낙오자를 

양산한다(64%)고 보고 있다.8)

6) 실제 2019년 정부의 성과분석에서도 가장 주요한 부분은 학력 지표였다(한국산업인력공

단 2019). 또한 구직자들 역시 유사한 인식을 보인다. 2018년 2월 구인구직사이트 ‘사람

인(www.saramin.co.kr)’ 설문조사 결과(구직자 423명을 대상) 76.8%가 블라인드 채용이 

필요하다고 답했는데, 그 이유로는 ①학벌, 지역, 인맥 주의 타파(47.1%) ②불필요한 스

펙 쌓기 문화 소멸(45.5%) ③기존 전형보다 투명(38.2%) ④능력 중심의 채용문화 정착 

가능(36.9%) 등의 순이었다(오인균 2019, 300).
7) <연합뉴스>. “‘지잡대는 무조건 서류탈락’ 대우조선해양 채용기준 논란”. 2017.10.13. 

흥미로운 것은 이 기사에 달린 댓글 중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글은 “중고등학교 때부터 

성실하게 노력해서 좋은 대학 간 게 학벌인데 왜 무시하냐?”는 것이다.
8) <시사저널>. “고졸 뽑기 전 학력차별을 없애라”. 201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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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학력이 야기하는 불평등은 대학이 아니라 그 전부터 시작된다는 점

에서 사회구조적으로 더욱 치명적인 문제가 된다. 2015년 기준 전국 고등학교 

약 2,300개 중에서 1%에 해당하는 23개 고등학교가 서울대 입학생의 30%를 넘

게 차지했다.9) 이 1%의 학교 중에서는 평준화 지역 일반고가 없으며 모두가 특

목고, 자사고, 국제고등학교다10). 그리고 88%의 서울대 입학생은 상위 20%인 

460개 고등학교 출신이다. 2,300개 학교 중 약 1,500개 학교가 서울대 입학생을 

내지 못하는 반면, 1위 학교는 93명의 입학생을 배출했다(마강래 2016, 48-9). 

이처럼 고등학교부터 순위가 정해져 있고, 좋은 고등학교에 가기 위한 ‘중학교 

순위’가 전국 1등부터 꼴찌까지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다. 그 중학교에 가기 위한 

경쟁은 초등학교나 유치원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입학한 대학은 사회적 지

위경쟁에 직결된다. 65만 명의 대입 수험생 중에서 소위 SKY(서울·고려·연세대) 

대학 입학생은 약 1만 명으로 1.5%정도인데, 이들 3개 대학 출신이 국회의원의 

53%, 장관의 71%, 광역자치단체장의 49%, CEO의 53%, 병원장의 63%, 법조인

의 65%, 대학교수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약 200개의 대학 중에서 3개 대학, 

그중에서도 서울대가 사회적 지위를 거의 독점한다(마강래 2016, 142).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되는데, 먼저 학력이 사회적 지위를 배분하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하더라도, 한번 결정된 대학이 직업 선택은 물론이고 그 이후

의 모든 사회적 관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과도하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러한 인식이 사회 전체에 오랫동안 자리 잡으면서 교육, 직업, 사회관

계, 결혼 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이정규 2003, 김상봉 

2004).11)

9) 이하의 통계는 모두 2015년 기준이다.
10) 올해 2019년도 수능 만점자 15명 중에서도 ‘교육특구’ 외의 일반고 출신자는 없었다.
11) 한 지방대 교수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입학 때 공평이 

아니라 졸업 때의 공평이다. 나는 내 학생들이 서울 큰 대학의 학생보다 특별히 모자라

다 생각한 적이 없다. 서울 여러 대학에서 얼마간 시간강사를 했으니 나름대로 근거도 

있다. 설사 입학 당시 능력 차가 좀 있더라도 4년의 애정 어린 교육은 그 차이를 상당 

부분 상쇄한다. 그러나 여전히 요지부동의 학벌 사회인 대한민국에서 우리 졸업생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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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이나 학벌에 따른 불평등의 두 번째 문제는, 그것의 획득이 개인의 노력에 

따른 공정한 경쟁의 결과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소위 강남 3구의 상위

권 고등학교와 대학은 물론 전문직 독점현상 현상이 이를 증명한다. 행정구역상 

인구대비 서울대 입학률에서 1~3등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가 차지하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서울대학에 가장 많은 입학생을 배출하는 대원외고(5명 중 1

명)에는 강남구(65명), 송파구(33명), 서초구(30명) 출신이 가장 많았다(마강래 

2016, 144). 이러한 독점 경향은 더욱 강화되는 추세다. 서울대 합격자 중 특목

고, 자사고, 강남 3구 고등학교의 비율은 2013년에 42%였는데 2014년 51.3%, 

2015년 48.3%, 2016년 49.1%로 50%를 넘나들고 있다.12) 강남 3구로 대표되는 

고학력 전문직 고소득 계층이 학력을 통해 지위를 대물림하고 있다. 2018년 1학

기 한국장학재단의 대학생 소득분위 자료에서 이러한 현상을 잘 볼 수 있다. 장

학재단은 신청자 부모의 수입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해 국가장학금을 지급

하는데, 이른바 SKY대학 신청자 중에서 46%가 장학금을 못 받는 최상위 2개 

분위(9·10분위)에 속했다.13) 부와 학력 간 세습의 문제는 금수저-흙수저로 대변

되는 사회적 양극화의 세습 문제, 소위 ‘신봉건제’ 담론을 통해 사회적 갈등의 

원인으로 확대되고 있다.14)

블라인드 채용은 이런 학력과 학벌의 영향력을 취업에서 완화시키겠다는 의도

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대안적 기준은 무엇인가? 청와대는 “블라인드 채용은 

실력의 차이에 비해 과도한 불이익을 받는다. 슬픈 것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10대의 

한 시절이 평생 갑질의 권리를 좌우하는 그 불공평을 받아들인다는 것이다.”(손화철 

2019)
12) 한겨레. “‘금수저 고교’ 서울대 독식 더 심해졌다”. 2016.3.16.
13) 9분위의 월 소득 인정액 하한선은 약 904 만원, 10분위는 약 1,356만 원이다. 3개 대학

을 제외한 다른 대학 재학생 중 9·10분위 비율은 25%였다(김민아 2019).
14) 2019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을 둘러싼 논란은 이러한 문제를 사회가 도외시하

고 방치했을 경우에 우발적 사건으로 인해 어떠한 사회적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 사례다. 이 사건은 작게는 특정 개인의 ‘입시’에서 공정성을 따지는 것이었지

만, 곧이어 딸 개인이나 후보자의 도덕성을 넘어서, 586이라는 특정한 세대, 진보로 분

류되는 정치집단의 문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계급’ 재생산의 문제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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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되어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출신지, 가족관

계, 학력, 외모 등을 걷어내고 실력을 평가하여 인재를 채용하는 방식”이라고 밝

혔다. 이는 학력이 아니라 실력을 따지는 것이 보다 ‘공정’하다는 관점이다. 여기

에는 학력과 실력이, 그리고 거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암묵

적 전제가 깔려있다. 그런데 이 전제는 과연 옳은걸까?

Ⅱ. 블라인드 채용 제도 검토

1. 학력(학벌) 대신 실력?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비판이 가능할 것이다. 첫째, 만

약 학력(학벌)이 사회적 지위 배분의 합리적 기준이라면 블라인드 채용의 정당성

은 약화될 것이다. 둘째, 실력(능력) 또한 본인의 노력보다 다른 요인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다면, 블라인드 채용 역시 차별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

한다. 핵심은 이 두 비판이 서로 맞물려 있다는 것이고, 여기에 블라인드 채용의 

딜레마가 존재한다.

먼저 첫 번째 비판의 논점을 살펴보자. 2017년 당시 서울지역 모 교대 ‘대나무

숲’에는 블라인드 채용을 비판하는 다음과 같은 글이 올라와서 화제가 되었다.

“남들보다 더 노력한 만큼 더 보상받는 게 뭐가 그리 잘못되었다고 우리한테 

그러시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네요.”(강조는 필자)15)

이 학생은 학력이 ‘남들보다 더 노력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것을 채용과정에

서 가리는 것(blind)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곧 학력의 취득에서 개인

15) <00교대>. ‘대나무숲: 정치, 이슈’. “#208005번”. 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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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노력이 결정적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위에서 살펴본 여러 통계자료를 통해 

기각될 수 있다.16) 문제는 이처럼 ‘학력’의 공정성 주장이 기각될 경우, 이것이 

‘실력’의 공정성 문제, 곧 두 번째 비판과 곧바로 연결된다는 점이다. 즉, 한국 

사회에서 학력의 취득에 영향을 주는 요인(부모의 부나 배경)이 실력의 습득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볼 이유가 별로 없다. 자격증이나 영어시험 등 스펙을 보

지 않는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블라인드 채용을 선택한 한 민간

회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다.17)

“영어 점수, 보지 않아요. 영어가 필요하면 그 활용 능력을 면접으로 확인하죠. 

학교도 보지 않아요. ... 우린 스펙이 아니라 스펙의 본질을 보려고 해요. 자유 

양식의 이력서를 받는데 딱 보면 ‘아, 이쯤에 그게(스펙) 적혀 있겠구나’라고 감

이 와요. 그 부분을 아예 읽지 않아요. 요즘 토익 스피킹 점수를 적던데 그거 적

어도 우린 몰라요. ... 스펙을 위해서 했든, 진짜 공부였든 그 본질이 중요해요. 

스펙을 위해 높은 영어 점수를 땄으면 영어 실력도 좋아야죠. 공대 학생이 학점

을 따려고 열심히 공부했으면 프로그래밍도 잘하는 역량이 있어야죠. ... 개인은 

본질에 대한 실력을 키워야 해요.”(강조는 필자)18)

핵심은 이 인터뷰에서 언급된 ‘본질에 대한 실력’이 학력과는 달리 개인의 노

력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확정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오히려 자격증이나 

영어 점수 등 스펙을 따기 위한 학원비보다, 실제로 프로그래밍과 영어 회화를 

16) 학력의 취득에서 외부적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로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자신의 노력으로 그것을 성취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

는 뒤에서 논한다.
17) 중앙일보. 2017. “스펙만 안 본다, 6시간 걸려 문제 풀고 면접도 최장 7시간”. 

2017.07.15.
18) 이 인터뷰에서 가장 흥미로운 대목은 “대신 학습 능력과 배움의 의지를 보죠”라는 부분

이다. 이것은 현재의 실력이 아니라 잠재력과 의지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인데, 이 부분

의 잠재성은 뒤에서 다시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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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하게 하는 데 더 많은 비용이 들 개연성이 높다. 또 비용뿐 아니라 실력을 향상

시키는 과정에서 개인의 노력보다 부모님의 학력, 성장 배경, 문화 자본, 인적 

네트워크 등이 더 중요한 요인일 수도 있다. 즉, ‘학력(학벌/스펙) vs 실제의 실

력’ 중 블라인드 면접이 전자를 기각하고 후자를 평가한다고 할 때, 후자라고 해

서 더 공정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실제 블라인드 채용 정책과 관련하여 정부의 

어떤 문서에도 실력이 학력보다 외부요인의 영향을 더 적게 받는다는 증거자료

가 제시된 적은 없다.

블라인드 채용이 형식적으로 학력에 따른 차별을 줄이겠다는 것이라면, 그것

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성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한국

산업인력공단에 의뢰한 '블라인드 채용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에 따르면, 공공기

관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 정책 이전 (2015~2017년 상반기)과 이후(2017년 하반

기~2018년 상반기)에 SKY 출신 채용 비율은 15.3%에서 10.5%로 약 5% 줄어들

었다. 수도권 대학 출신자 비율은 53.4%에서 50.2%로 3% 줄었고, 여성 비율은 

39.8%에서 43.1%로 약 3% 늘었다(한국산업인력공단 2019).

문제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부와 사회적 지위의 세습 역시 줄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만약 블라인드 채용 정책의 취지가 형식적인 학력이 아니라 취업에서 

불평등을 야기하는 실질적인 외적 영향을 줄이려는 것이라면, 우리는 취업자 가

정의 재산이나 사회경제적 배경 분석을 통해 정책 성공의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보고서의 성과분석 지표에서 8개 항목 중 6개 항

목이 ‘학력(학벌)’과 관련된 것처럼, 정부는 정책의 성패를 정량지표상의 학력 

집중도 약화에 두고 있고, 실질적인 불평등 지수의 개선과 관련해서는 아직 긍정

적 지표가 확인된 바가 없다.19)

19) 정량지표 8개 부문 증 6개가 명문대 출신자 비율,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출신자 비율, 

해외대/전문대/기타대/고졸 비율, 출신대학 수, 석박사 비율이며, 나머지 2개는 지역인

재 비율과 대졸 여성 비율이다. 오히려 흥미로운 것은 전문대 비율이 매우 낮은 상황에

서 더욱 감소하고(3.1%->2.4%), 고졸은 매우 낮은 수준에서 거의 차이가 없었다

(0.76%->0.8%)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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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 정책은 성공한 것인가, 실패한 것인가? 이 질문은 물론 정책의 

애초 취지가 무엇이었는가라는 물음과 직결된다. 블라인드 채용은 단순히 학력

과 채용의 통계적 연관성을 줄이겠다는 정책인가, 실질적으로 부와 학력의 세습

과 양극화를 줄이고자 하는 정책인가? 만약 정책의 목표가 후자였다면, 이 정책

은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정책이 전자의 형식적인 목표를 추구했다면, 

정책 자체의 성공확률은 높아지겠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여

전히 물음이 남는다. 학력보다 실력에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더 많은 영향을 

준다면, 이것을 과연 정의롭다고 할 수 있을까? 정부의 의도는 이 정책을 통해 

출발선이 어디든지 결승선을 먼저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채용이라는 성과가 돌아

가도록 하려는 것이었을까?

2. 학벌사회의 대안?

채용과정에서 학력을 가리는 것의 정당성과 관련해, 이것이 단순히 학력의 문

제가 아니라 ‘학벌 사회’라는 한국적 특수성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즉, 블라인드 채용이 방지하고자 하는 것은 학력 대물림을 통한 사회경제적 불평

등의 고착화가 아니라, 다만 채용과정에서 특정 상위권 대학, 넓게는 서울권 대

학의 독점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20) 이는 특정 대학 출신이라는 것이 곧 

그 사람의 실력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관점이다.

그런데 출신학교를 절대적 기준으로 채용하는 것이 좋은 인적 자원을 판별하

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채용하는 기업의 생산성 측면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효율적인 인적 

자원의 문제가 된다. 만약 문제가 이러하다면 그 해결책은 학력이 실제로 필요한 

인재를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인식을 재고하고, 인사 혁신의 

측면에서 기업의 채용과정을 개선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실제로 해외에서 

20) 실제 정부의 성과평가에서도 이 부분이 별도 항목으로 조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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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채용 제도를 고려할 때는 대부분 ‘정의’가 아니라 ‘효율성’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Antonio 2016).

다음으로, 10대에 결정된 대학이 일자리를 찾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그때의 경쟁에서 뒤진 사람들이 그것을 만회할 기회가 거의 없다는 것이 부당하

기 때문에, 출신대학을 가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은 

‘두 번째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취지로서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블라인드 

채용이 과연 그러한 순기능의 취지를 잘 달성하는 제도인지는 불명확하다.

우선, 두 번째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과 첫 번째 기회의 결과를 블라인드 처리

해야 한다는 것의 필연적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두 번째 기회를 정당화하

는 논리, 곧 그것이 노력의 대가라는 점을 인정한다면, 첫 번째 기회의 결과 역시 

같은 논리로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오히려 첫 번째 기회와 두 

번째 기회를 둘 다 공개하고 그 둘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공정할 것이다.21)

출신대학을 가리고 실력을 기준으로 채용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더 정의롭다

고 한다면, 전자보다 후자에 대한 경쟁이 더 공정하다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앞서서 살펴보았듯이 그러한 증거는 없다. 이러한 논리를 주장하려면, 예를 들어 

10대에 비해 20대의 개인적 성취에 가정환경이 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대해 

합의할 수 있는 상당한 수준의 연구 결과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학력이든 실력이든 사회경제적 배경의 불평등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가정하

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단점에도 불구하고 블라인드 채용에서 기준으로 삼는 ‘실

21) 이런 경우에 우리는 공정성을 위해 둘 중 좋은 것을 선택하게 할 수는 있을망정, 첫 

번째를 완전히 기각해야 하는 논리적 근거가 여기서 발생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과거 

수학능력시험을 2회 치러서 그중 좋은 것을 제출하도록 했던 사례도 있다. 만약 이러한 

종합적 고려가 채용 절차에서 잘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

가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만드는 것이 적절한 대응일 것이다. 그 폐해가 너무 큰 경우

에 일시적으로 극단적인 방법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장기적으로 하나의 공

정한 제도처럼 확산되는 것은 옳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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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일자리라는 사회적 자원을 배분하는 가장 공정한 기준이라는 주장을 검토

해보자. 이 주장에 따라 ‘학력-실력’, 혹은 ‘출신대학-실력’ 간의 관계를 구성해보

면, 그동안 채용 과정에서 이것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던 것 역시 그것을 통해 

실력을 평가하는 간접지표로 삼은 것이기 때문에 정당화된다. 즉, 학력이나 출신

대학은 간접 지표이기 때문에, 만약 다른 방식으로 실력을 직접 알 수 있다면 

그것으로 기준을 삼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실력을 기

준으로 하는 채용과정은 왜 공정한 것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에 도달한다. 이

하에서는 메리토크라시와 운평등주의를 중심으로 이 질문에 답해보고자 한다.

Ⅲ. 블라인드 채용과 메리토크라시

1. 공정성 담론과 블라인드 채용

블라인드 채용의 핵심 취지가 채용과정에서 공정성의 확립이라고 할 때, 그 

공정성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정책의 규범적 분석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

런데 여기서 우선 짚어 볼 것은, 과연 공정성 담론이 없었다면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되지 않았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에서 채용제도의 변화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채용제도는 1980년대 이후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2014년 이전의 스펙(학력/자격증 등) 중심 채용과 이후의 역량 중심 

채용이다. 그리고 후자의 능력 중심 채용은 다시 NCS와 블라인드 채용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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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스펙 중심 채용
역량 중심 채용

면접 중심 / 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

시기 1980년대~2014년 2015년~2017년 상반기 2017년 하반기 ~ 현재

<한국 채용 제도의 주요 변화과정>22)

여기서 주목할 것은 블라인드 채용 이전에 이미 1990년대부터 대기업을 중심

으로 스펙과 직무능력의 미스매치 때문에 자발적으로 역량 중심 채용으로 변화

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기업들의 변화에 정부가 대응하여 공공부문의 

채용기준으로 마련한 것이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  국가직무능력

표준) 제도다. 대기업들이 80년대에 스펙 중심의 채용을 했던 것은 그것이 최선

의 제도이기 때문이 아니라, 경제 성장기에 대규모 인원을 한꺼번에 채용하기 

위해 정량화하기 쉬운 스펙을 활용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업들은 채용인원이 

점차 줄어들고 스펙 중심의 채용 후 신규인력에 대한 재교육에 많은 비용과 시간

이 들자, 직무능력을 중심으로 채용제도의 변화를 꾀했다(이종찬·이종구 2018).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는 1993년부터 영어시험을 토플식에서 듣기와 작문으로 

바꾸고, 1994년에는 채용시험을 객관식에서 주관식으로 변경했으며 동시에 ‘열

린채용’ 제도를 도입해서 지원서류에 개인정보 기입란을 삭제했다. 1996년부터

는 삼성직무적성검사(SSAT)를 도입하고, 2015년에는 학점 제한을 폐지했다. 그 

외에도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문재인 정부 이전부터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했기 

때문에, 2017년 이후에도 채용방식에 큰 변화가 없었다.23) 

결국 스펙 중심에서 역량 중심으로의 변화, 그리고 블라인드 채용으로의 변화

는 채용과정의 공정성 확보가 주도한 변화라기보다는 실무역량이 뛰어난 인재를 

뽑고자 하는 메리토크라시적 진화의 과정이었고, 실제로 공공부문보다 대기업들

22) 이종찬·이종구(2018, 147) 참조.
23) <뉴스투데이>. “‘블라인드 채용’, 삼성전자 등 대기업 하반기 채용엔 영향無”. 

2017.08.09. <아주경제>. “삼성 신입사원 채용 변천사…1966년엔 논술도 봤다”. 

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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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먼저 주도했던 변화였다. 따라서 블라인드 채용 절차는 본질적으로 간접 지표

로서의 학력을 넘어서 직접 지표로서 실력이라는 메리토크라시적 기준을 가장 

극대화한 제도로 보아야 한다.

2. 한국에서 메리토크라시의 문제

메리토크라시를 검토함에 있어, 마이클 영(Young 1994)처럼 이것을 근대에 

부상한 새로운 사회적 지위의 배분 원리로서 정치철학적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이 글은 한국에서 당면한 정책에 대한 규범적 

분석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원리에 대한 한국 사회에서의 수용성과 그에 

대한 비판적 담론에 보다 집중하고자 한다.

우선 이에 대해 한국에서 메리토크라시를 오랫동안 연구하고 있는 장은주는 

다음과 같이 고민하고 있다. “분배 정의의 원칙이 우리 사회에서는 과두특권독점

체제 때문에 그 메리토크라시적 외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

는 것이지 그 원칙이 그 자체로 문제라고는 할 수 없을 지도 모른다. 적어도 우리

가 시장 경제와 자본주의를 부정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메리토크라시적 분배 원

리를 결코 에둘러가기 힘들 것이다(장은주 2011, 94)” 즉, 현재 한국의 상황에서

는 메리토크라시를 전면 부정하기보다는 그것의 부작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보다 실용적인 비판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장은주는 메리토크라시를 

보편적 원리로 용인하더라도, 한국에서는 학벌에 따라 생겨나는 사회경제적 평

등이 지나치게 크고 또 그것이 지속적으로 고착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능력이 

특권이 되고 있고, 또 그것이 소수에 의해 독점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이것이 본래적 의미의 메리토크라시가 아니라 ‘과두특권독점체제’, 곧 클렙토크

라시(kleptocracy; 도적盜賊 지배 체제)라고 본다. 능력으로서의 메리트를 넘어 

불공정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소수의 재벌과 대기업, 주류 언론, 법조인 

집단, 부동산 투기 세력, 사학 귀족, 일부 대형교회 중심의 개신교 세력, 영남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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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SKY 대학 출신이 독점적 기득권을 누리고 있고, 메리토크라시는 그것의 외

피, 곧 허위 이데올로기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 대안은 ‘민주주의적 정의’의 우선

성을 확립함으로써 메리토크라시 이념의 작동반경을 일정한 범위 안에서 제한하

는 것이다(장은주 2011, 75-96).

둘째로, 공리주의적 비판도 가능하다. 메리토크라시가 지위 배분의 원리로 부

적절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그것이 수반하는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사회 전체

적으로는 비효율적인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경쟁이 극심한 사회다. 2016년 기준 연평균 노동시간은 2,052시간으로 OECD 

평균 1,707시간을 크게 웃돈다. 국민이 느끼는 행복감은 세계 118위이고 자살률

은 34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한국 중고생의 학업성취도는 세계 최상

이지만 행복감은 최하위다. 모두가 노력하지만 행복이 증진되기는커녕 오히려 

부작용에 시달린다. 이런 상황을 마강래는 ‘관중 일어서기’라고 표현한다. 북적

거리는 관중석에서 경기를 더 잘 보려고 한 사람이 일어서자, 그 뒷사람들이 모

두 일어섰는데, 결과적으로 모두가 서서 경기를 보게 되는 상황이다(마강래 

2016, 52). 이러한 관중 일어서기 현상은 소위 공시족과 불필요한 오버스펙 문제

에서 잘 드러난다.

세 번째는, 메리토크라시적 원리를 수용하더라도 그것의 기준이 되는 기여나 

능력의 정도를 산술적으로 정확하게 계량해내는 일이 어렵다는 비판이다. 기여

와 능력에 따라 보상하는 것이 마땅하고 정의롭다는 직관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

이지만(Miller 1999; 장은주 2011, 79), 어떤 능력이나 자질이 사회적으로 기여도

가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해 사회가 합의한다는 것은 매

우 어려운 일이다. 장미를 키우는 기술, 학생을 교육하는 기예, 예술에 종사하는 

자질, 돈을 잘 버는 능력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 메리트이고 사회에 더 기여할 

수 있는지, 우리는 아마도 영원히 합의하지 못할 수도 있다. 24)

24) 사회적 보상체계보다 훨씬 정교하게 구성되었을 것 같은 기업의 채용절차에서도 산업

혁명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일정한 몇 개의 지표를 활용할 뿐, 아직 확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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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운을 어떻게 할 것인가?

1. 운 평등주의(luck egalitarianism)25)

채용의 원리로서의 메리토크라시가 일정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 통제해야 한다고 본다면, 우선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것은 운의 문제다. 실력은 타고난 지능이나 재능은 물론, 부모의 배경 같은 사회

적 조건에 의해서 크게 좌우될 뿐 아니라, 노력이라는 부분도 개인의 성격과 유

전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즉, 이 모든 운을 고려하지 않고 실력이라는 ‘결

과’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의 관심은 메리트와 운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통제할 것인가에 있다. 구체적인 

질문은 아마도 ‘메리트를 가진 사람은 그것 때문에 더 대우받아야 하나? 더 대우

받아야 한다면 얼마나 더 대우받아야 하나? 그 메리트의 우연적 속성을 어느 정

도로 간주할 것인가?’ 등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해 운평등주의는 선천적 능력의 부족, 열악한 가정환경, 사회가 수용할 

수 없는 개성, 사고와 질병과 같은 ‘타고난 운(brutal luck)’으로26) 불평등한 상황

에 놓인 개인들에 대해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27) 운평등주의에 따르면 타

대안은 없어 보인다.
25) 국내에서 운평등주의는 김희강(2006)이 처음 소개하고 확립한 용어다. 그러나 이후로

도 운평등주의에 대한 논의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적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철학에서 

장은주(2011), 박상혁(2011), 경제학에서 박상수(2014), 정치학에서 백미연(2009), 김

동일(2014)이 분배정의와 관련하여 운평등주의를 다룬 바 있다. 그러나 장은주를 제외

하고는 대부분 한국적 사례에 대한 검토없이 이론적 차원에서 롤즈의 자유주의적 정의

론과 이에 대한 드워킨의 운평등주의적 비판, 그리고 이에 대한 앤더슨의 재비판을 통

해 운평등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는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
26) ‘brute luck’은 국내에서 냉엄한 운(김비환 2002), 환경적 운(백미연 2009), 눈먼 운(박

상수 2014)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된다. 여기서는 타고난 운으로 번역했다.
27) 이러한 정의의 관념은 롤즈의 정의론에서 최소수혜자에 대한 ‘차등의 원칙’으로, 드워

킨에게서는 자원의 평등(equality of resource) 개념으로 발전한다. 이에 대한 설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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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 개인의 능력은 엄밀한 의미에서 자신의 선택이나 노력의 결과가 아닌 ‘순전

한 운’의 결과다. 가령 누가 유능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는가 하는 것은 전적

으로 운의 문제이다. 그래서 이 운의 작동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일부 운이 

좋은 사람들이 자신의 선택이나 노력을 통해 얻지 않은 결과를 ‘부당하게’ 방치

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사회의 기본제도들은 이와 같은 부당한 불평등의 여지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만 한다. 즉 천부적인 능력이나 재능, 상속과 타

고난 운의 차이로부터 발생하는 불평등을 축소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여기서 

고려해야 할 타고난 운은 ‘우연’을 본질로 하며, 그것은 ①재능의 차이, 국적이나 

계급, 부, 가족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출생환경 ②불의의 사고나 질병, 자연재해 

등 우발적 요인 ③다양한 인간관계나 기술의 발전 등 사회적으로 우연적 요소에 

따른 행운이나 불운 등으로 세분화해 볼 수 있다(김비환 2002, 20-22).

타고난 불평등에 대한 운평등주의의 대안은 평등한 조건에 관한 논의에서 출

발한다. 세상의 운은 선택적 운(optional luck)과 타고난 운으로 나뉠 수 있는데, 

선택적 운에서는 선택의 결과에 따라 얻게 되는 결과의 차등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런데 결과의 차등도 선택의 기회와 조건이 동등해야 정의롭다. 즉, 선택적 운

의 결과가 공정한 분배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애초에 재능과 그것을 활용할 조건

이 동등해야 한다. 그러나 이 재능과 조건이 타고난 운에 따라서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한 것이다.

운평등주의에서 이 부분을 조정해주는 방안은 크게 세 가지다. 드워킨

(Dworkin)의 자원의 평등(equality of resources), 아네슨(Arneson)의 복지기회의 

평등(equal opportunity for welfare), 코헨(G.A. Cohen)의 이득의 평등(equal 

access to advantage)이다(김희강 2006, 82). 먼저 드워킨은 지위 경쟁에 참여할 

때 각 개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의 동등한 배분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리

고 누구도 다른 사람의 몫을 부러워하지 않는 상황이 자원의 평등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한다(드워킨 1981; 박상수 2014, 116). 아네슨은 사람들에게 최초에 

백미연(2009), White(2016)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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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등한 수준의 복지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그 이후에는 개인의 선호에 따른 선택

의 결과이므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 코헨은 운에 의해 이익을 보는 

경우와 선택에 의해 이익을 보는 경우를 구분하고, 전자의 경우에는 사회가 그것

을 보상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김희강 2006, 83-84).

이러한 운평등주의의 입장에서 본다면, 타고난 운이 많은 영향을 미친 실력을 

직업이라는 사회적 지위를 배분하는 절대적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다. 적어도 그러한 실력을 갖게 되기까지 자원, 접근 기회 등에서 평등한 조건

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으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든 그것에 대한 

보정이 가능해야 한다.

2. 운평등주의에 대한 비판 검토28)

운평등주의에 대한 핵심적인 비판은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현실적

으로 선택적 운과 타고난 운의 구별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보다 철학적인 것인데, 타고난 재능이나 능력은 인격과 분리 불가능한 

본질적 요소라는 것이다(김비환 2002, 23-24). 

우선 첫 번째 비판은 특정한 결과가 운에 의한 것인가, 선택에 의한 것인가를 

구분하는 것이 운평등주의의 핵심적 요소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다. 운평

28) 운평등주의에 대한 가장 잘 알려진 비판은 앤더슨의 것이다. 그는 운평등주의를 세 가

지 측면에서 비판한다. 첫째로, 운평등주의가 선택에 따른 운(optional luck)에 대해서

는 보상을 거부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 대한 평등보다는 최소한의 복지라는 온정주의

에 그친다는 것이다. 둘째는 운평등주의가 혜택을 주는 사람들에게 행운의 부러움을, 

혜택을 받는 사람들에게 경멸적인 동정심을 조장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운평등주의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책임감을 비하하고, 그들을 열등하고 비도적적이며 

하찮은 사람들로 간주함으로써, 실제로 평등하게 대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Anderson 1999; 백미연 2009 91-2). 그러니 이 비판은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 이 비판

의 배경이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의 전통에 지나치게 착목되어 있어서, 한국에서는 별로 

설득력을 얻지 못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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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주의는 타고난 운이 아니라 선택적 결과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에 대한 사회적 

개입을 강하게 배제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실제로, 드워킨과 아네슨 등은 

각 개인이 중요한 선택을 할 때 거기에 어떠한 선호(preferences)가 반영된 것인

가를 가장 중요한 논점으로 본다, 드워킨은 외부환경에 의해 조작될 수 없는 진

실한 선호만을 인정하고, 아네슨은 철저한 숙고(thoroughgoing deliberation)에 

의한 합리적 선호(rational preferences)만을 인정한다. 

문제는 무엇이 진짜 선호나 합리적 선호인지를 우리가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김희강은 이러한 사변적, 개별적 선호를 기준으로 삼는 제시하는 운평등

주의를 비판하면서, 대안으로 개인의 자아를 본질적으로 사회적인 것으로 보고, 

능동적·수동적 선호나 선택을 개인적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구분하려고 하기보다

는 사회적 책임의 수준으로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여성의 

경우에 가정과 일 사이에서 선택한 결과를 개인의 문제로 환원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김희강 2006).

이러한 김희강의 비판은 운평등주의가 선택적 운에 대한 자율성 문제를 개인

화함으로써, 오히려 그것이 비판하려고 했던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와 차별성을 

갖지 못하게 되는 역설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그리고 그 대안은 보다 넓은 차원

에서 각 개인의 선택에 대한 사회구조의 영향을 강조함으로써 메리토크라시적 

원리에 대한 조정과 개입의 타당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를 채용과정에 적용한다

면, 한 개인이 직무에 필요한 최고의 실력을 갖지 못했는데, 그것이 자신의 선택

에 의한 경우에도 결과에 대한 조정이 가능하다. 많은 경우 그러한 선택은 단지 

나태함이나 잘못된 선택 때문이 아니라, 개인이 처한 사회적 관계나 정보의 수준

에 따라 나름의 합리성을 갖고 결정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

한 일정한 보상을 사회적 책임의 개념을 통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운평등주의에 대한 보다 직관적이고 강력한 비판으로는, 본질적으로 개인과 

재능이 분리될 수 없으며, 그것에 사회가 개입해서도 안 된다는 주장이 있다. 예

를 들어 노직은 한 사람이 가진 능력이나 자질을 개인의 인격 안에 포함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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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으로 보며, 이는 전적으로 분리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한 사람의 

재능이 선험적이며 자연적(natural) 권리로, 자연적 재능이 자신(self)의 ‘일부’라

는 주장이다. 이에 따르면 재능은 그것을 가진 사람에게 정당하게 속하고 본래적

으로 침해될 수 없다(박상혁 2008, 103; 박상수 2014). 이처럼 재능이 인격과 분

리될 수 없다는 주장은, 그 재능으로 일구어낸 특정한 산물에 대한 권리로 확대

된다.

이 주장은 단지 노직과 같은 현대의 개인주의자만이 아니라, 헤겔, 칸트와 같

은 계몽주의적 철학자들로부터도 지지된다. 이들은 개인들이 재산권의 소재인 

외적 사물이나 대상에 자신의 고유한 의지나 개성, 특성을 부여함으로써 자신의 

삶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풍부하게 표출한다고 본다. 즉 재산은 신체와 마찬가지

로 인격을 구성하는 본질적 요소인 것이다(Nozic 1974; 김주성ㆍ장문석 2013, 

120). 또한 재산을 노동의 산물로 보는 로크의 입장에서도 이 견해는 옹호될 수 

있다. 이것은 한 개인의 소유권을 근본적으로 자연법적 권리로 이해하며, 사회의 

탄생 이후에는 정치·경제적인 제도에 의해 재규정된(institutional) 합법적 권리로 

확정되었다고 보는 방식이다(박상혁 2008).

그러나 이러한 입장을 어느 정도 수긍하더라도 운평등주의의 논리가 완전히 

기각당하는 것은 아니다. 가령 운평등주의는 재능 자체를 빼앗거나 평준화시키

려는 것이 아니다. 재능은 그것을 가진 사람에게 그대로 두되, 그 재능을 발휘할 

수 있었던 환경을 제공한 공동체의 기여를 인정하여, 결과 중 일부분을 상호합의

가 가능한 수준에서 재분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서는 순전한 운과 

선택적 운을 이론적·선험적 수준에서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 

가능한 몇 가지 원리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운이 좋은 것에 대해 질투를 하기도 하지만 축하를 하기도 

한다. 특히  운이 그 자신 뿐 아니라 공공의 이익에 기여할 때는 그에게 상응하는 

존경을 보낸다. 재능이나 부, 우연과 같은 요소에 대해서는 운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공동체의 구성원과 공유할 것인가는 선택에 따른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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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만약 우리가 그 모든 것이 순전히 타고난 운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에

게 존경을 보낼 이유가 없다.

또 다른 예로 복권을 생각해 보자. 복권에 당첨된 사람에게서 우리는 세금을 

걷는다. 대체로 그 세율은 복권을 발행하고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크다. 복

권에 당첨된 것이 노력의 대가라고 여기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처럼 운으로 얻

은 이익에 대해 공공의 이름으로 강제적 기부(세금)를 요구하는데, 이것은 사회

적으로 용인되는 범주에 속한다. 상속세가 없는 나라에서조차 복권에 대한 세금

을 부당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많지 않다. 개인의 큰 행운에 대해 사회는 일정한 

몫을 요구하고, 당첨된 사람들은 대체로 큰 이의 없이 그것을 수용한다.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한 개인의 재능이나 가정환경이 어떤 종류의 행운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남는다. 즉 그것이 삶에서 복권과 같은 커다란 행운이냐 하는 것

을 판단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순전히 해당 공동체의 몫이다. 이것은 상속세를 

인정할 것인가 아닌가, 어느 정도의 세율을 적용할 것인가, 복권에 대한 세율과 

노동을 통한 소득세율은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어야 하는가와 같은 문제다.29)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노직처럼 자유지상주의를 주장하는 일부 사상가들을 제외

하고는, 많은 사람들이 일정한 ‘사회적 재분배’의 필요성에 동의할 수 있을 것이

다.30)

29) 자유주의 정의론, 특히 롤즈, 노직, 샌델로 대변되는 분배정의의 이유에 대한 입장, 분

배의 대상에 대한 결과와 기회의 평등의 차이, 분배의 방법에 대한 메리토크라시, 운평

등주의, 우선주의, 충분주의, 가설적 보험 등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분류에 대해서는 

김동일(2014)을 보라.
30) 물론 마르크스의 이론에 따르면, 생산자가 자신의 생산력에 따라 자신의 몫을 분배받는 

사회주의의 단계야말로 오히려 경제적 응분이 가장 잘 지켜지는 순간일 수도 있다. 그

런 점에서 이론적으로만 본다면, 능력에 따라 분배되는 사회주의와 필요에 따라 분배되

는 공산주의는, 전자가 메리토크라시의 진정한 구현인 반면, 후자에서는 그것이 완전히 

부정된다는 점에서 완전히 상반되는 원리에 따른 체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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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메리토크라시와 운평등주의는 양립불가능한가?

이 글에서 직업이라는 사회적 재화의 분배 기준으로 검토할 수 있는 원리의 

범주는, 한국인들이 어느 정도 내재화 하고 있는 메리토크라시와 이에 대한 보완

적 원칙으로서 운평등주의가 양립할 수 있는 가능성 내에 존재할 것이다. 이에 

대해 세갈(Segall 2012)은 우리가 흔히 받아들이는 최적자 선택이라는 원리가 실

제로는 다소 모순적인 이중적인 논리로 구성되어 있다는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

한다. 메리토크라시적 원리를 수용하더라도, 모든 직업에서 ‘최고의 자격을 갖춘 

사람(the most qualified)’을 뽑아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세갈은 우리가 의사를 뽑을 때 적용하는 원리를 든다. 의사라

는 직업은 의사로서의 ‘자격을 갖춘 사람(the entitled to the job)’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최고의 자격을 갖춘 몇 사람을 뽑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 관점은 

능력을 기준으로 한다는 메리토크라시를 기본 원리로 수용하더라도, 그것을 어

떻게 적용할 것인지의 상황에서는 운평등주의가 상충하지 않고 병립할 수도 있

는 여지를 열어주기 때문에 중요하다.

세갈의 주장에서 핵심은 특정한 직업에 필요한 사람을 뽑을 때 능력(merit)을 

기준으로 하는 것과 순위(ranking)를 매기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이다. 우리

가 흔히 무의식적으로 인식하는 '능력을 기준으로 한다'는 원칙은, 실제로는 ‘그 

직업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느냐’와 ‘최고의 능력을 갖추었느냐’는 두 가지로 

구분되는 것이다. 즉, 순위를 매겨서 선발하는 방식은, 직업에 필요한 능력을 갖

추었느냐는 원리 외에, 가장 우수한 자를 뽑는다는 원리가 추가적으로 더해진 

조합이다. 우리는 대부분 후자를 정당한 기준으로 생각하지만 논리적으로는 전

자가 더욱 본질적이고 상식적인 기준이며, 실제로 우리가 전자를 기준으로 직업

을 분배하는 경우도 많다.

일단 이 이론의 현실적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일단 세갈의 주장에 대한 반론부터 검토해보자. 이에 대한 일반적인 반론은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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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일 것이다. 하나는 현실적으로 선호하는 사람이 대단히 많은 직업의 경우에 

자격자들을 모두 선발할 수 없고, 둘째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최고의 능력을 갖춘 

사람을 뽑는 것이 정의롭다는 것이다. 이 반론들은 직관적으로는 타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특정한 조건 하에서만 제한적으로 용인될 수 있다. 

먼저 후자의 경우를 살펴보자. 의료시장에서 특정 영리병원이 의사들 중 어떤 

사람들을 선발하고자 할 때는 최고의 자격을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적으로 의사라는 직업에 종사할 자격을 갖추었는지와 다른 별개의 

논리다. 가령 영국처럼 국가의료체계(NHS)를 선택한 국가에서 의사라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의사로서의 자격을 갖추는 것으로 충분하다. 의사란 하나의 자격

증이나 직종이지 직업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의사의 사례

는 공무원, 경찰처럼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도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즉, 

한 사회가 특정 유형이나 직위의 공무원을 뽑을 때, 그 자리에서 일할 만한 자격

을 갖춘 사람을 뽑을 것인지, 아니면 최고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뽑을 것인지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선택 가능한 옵션이지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더 정의롭

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전자의 문제를 살펴보자. 이것은 의사처럼 소수만이 통과할 수 있는 

자격 외에 많은 직종에서는 선호하는 사람과 자격을 갖춘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모두 선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현실적 상황 때문에 자격과 직업을 일치시킬 

수 없고, 그래서 순위를 매기는 것이 필연적이라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한국에

서도 교사라는 직업에 대해서는 교사자격증 시험 외에 별도로 임용고시를 두고, 

두 가지 채용제도를 복합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자격은 갖추었지만 그들에게 돌

아갈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순위 경쟁을 다시 한번 시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경우에 우리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는 점이다. 이것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자격-일자리'라는 논리에 더해 '순위-일자

리'라는 새로운 기준을 추가한 것이다. 이 경우 일자리가 반드시 순위에 따라 배

분되어야 한다는 것은 자격을 갖추었다는 기준보다는 훨씬 약한 정당성을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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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자가 해당 직업의 목적이나 본질과 관련되어 있다면, 후자는 그 일자리의 

선호도에 따라 시공간적으로 매우 유동적이기 때문이다. 만약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면 후자의 원리는 적용되지 않아도 그만이다. 즉, '자격-일자리'가 일자리 배

분이라는 정의의 필요조건이라면, '순위-일자리'는 충분조건으로써 다른 기준으

로 대체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순위 경쟁 이외에 다른 기준이 없지 않느냐

는 주장을 마지막으로 검토해보자. 앞서 보았듯이 세갈은 블라인드 채용이 전제

하고 있는 원칙, 곧 자격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는 원리와 최고의 능력을 가진 

자를 선택하는 원리를 구분한다. 그리고 누군가가 최고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것

이 그가 그 직업을 획득해야 한다는 권리주장이 될 수 없으며, 그것은 사회가 

직업을 분배하는 합당한 이유로 고려할 수 있는 후보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고 

본다.

여기서 세갈이 제시하는 보다 합당한 기준은, 현재 시점에서 ‘최고의 능력을 

갖춘 사람(the best qualified)’이 아니라, 그 직업에 필요한 수준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 가장 많이 노력한 사람(who has worked the hardest to earn qualifications)’

이다. 이는 취업을 포함한 사회적 지위를 배분하는 원리가 결과로서의 실력

(merit)뿐 아니라, 서로 다른 재능이나 사회적 조건을 감안한 상황에서 개인의 선

택적 노력에 따른 공적(desert)도 고려해야 한다는 운평등주의적 주장이다(Segall 

2012, 33).

여기서 필자는 ‘desert’를 ‘자격’이 아니라 ‘공적’으로 옮겼다. 우리말에서는 보

통 ‘desert’를 ‘자격’으로 옮기는 경우가 흔하지만 여기서는 ‘qualification’과 구

분하기 위하여 ‘공적’으로 옮긴 것이다. qualification이 일정한 수준을 달성했다

는 정량적인 결과를 의미한다면, desert는 누군가가 어떠한 보상을 받을 만하다

는 정성적 과정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적을 평가할 

때는 재능이나 능력도 고려하지만, 그것 자체보다는 현재의 실력을 갖추는데 작

용한 운과 조건, 노력과 의지, 과정에서의 도덕적 정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볼 수 



블라인드 채용은 정의로운가? 93

있다. 이것은 ‘재능을 가진 사람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careers open to talent)’

는 롤즈의 주장과는 분명히 다른 차원이다.31)

세갈의 논의에서 중요한 점은 메리토크라시와 운평등주의가 상호배제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그가 제시한 채용 원리에서 능력은 여전히 직업 배분의 중요한 

기준이다. 일정한 수준의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 그 직업을 획득할 수 없기 때문

이다. 그러나 그 직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원리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것은 한 사회가 진지하게 논의해 볼 만한 

부분이다.32)

채용과정에서 일차적으로 해당 직무에 필요한 능력을 습득하고 있다는 측면을 

만족시킨다면, 다음으로는 최고의 자격을 갖춘 사람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

는 사회적 가치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리고 사실 우

리는 이미 독립운동이나 한국전쟁,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공적 희생이나 기여를 

인정받은 유공자의 자녀들, 지방 이전 공기업 채용에서 해당 지역 출신자들, 그

리고 보편적으로 장애인 등에 대해 우대 원리(affirmative action)를 적용하고 있

다. 메리토크라시와 더불어 운을 보완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다른 원리

들이 이미 병행하여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세갈이 제시한 운평등주의적 원리 역시 사회적 불평등이 심각한 상

31) 공적이라는 번역어도 자격과 완전히 구분되지는 않는다. 더 나은 번역을 찾는 것은 추

후의 과제가 될 것이다.
32) 특히 세갈의 원리는 일반 시장의 영리기업이 아니라 공공 분야에서 우선 적용될 수 

있다. 첫째, 채용에서 필요한 요소를 최적자를 선발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때 평가하

는 역량은 단지 현재의 역량이 아니라 그 조직이 필요로 하는 ‘잠재역량’이기 때문이다

(이종찬ㆍ이종구 2018, 130). 둘째, 채용의 기준은 단지 당장의 직무능력뿐 아니라 기

업이 추구하는 가치와 인재상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기관은 단지 조직의 성

장과 효율성뿐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전파하고 확산시키는 책임을 갖고 있으며, 

그 책임에는 새로운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 사업 및 조직의 운영이 포함된다. 실제로 

현재 한국 정부(기획재정부)는 사회적 가치를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로 정의하고, 이를 국정철학과 정부 운영의 핵심 원리로 제시하고 있다(양동수 

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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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선택지다. 이러한 고려의 필요성은 단지 불평등의 심

화뿐 아니라 현재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순위 경쟁이라는 단일한 수단이 가져오

는 사회적 자원의 낭비와 개인들의 불행에서도 제기된다. 위에서 언급한 임용고

시를 보면, 이 시험은 본질적으로 이미 교사로서 자격을 갖춘 자들 중에서 제한

된 숫자의 교직에 우선 임용될 수 있는 순서를 결정하는 것일 뿐, 그 자체로 최고

의 교사를 선발하기 위한 과정은 아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개인들에게는 직업 

획득의 여부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시험이지만, 사회적으로 보면 경쟁의 결과

에 비해 과정에서 낭비되는 노력이 지나치게 많고 허무하다.33)

비단 임용고시뿐 아니라 여러 공무원 시험 역시 마찬가지다. 사실 현재 한국에

서 대부분의 공무원 시험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뽑는다거나 

최고의 능력을 갖춘 사람을 선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저 과도한 경쟁 속에서 

극소수의 시험 ‘잘 보는 요령을 터득한 사람’을 뽑는 것에 가깝다. 그것이 가져오

는 국가적 수준에서의 인적 자원 낭비와 개인적 불행은 상대적으로 매우 크다. 

무엇보다 취업준비생의 30% 이상, 4~50만 명으로 추산되는 젊은이들, 소위 공시

족의 70%가 자살을 생각하는 위험군이라는 점에서 이 순위 경쟁을 방치할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즉, 일정한 자격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모두 

그 자격을 인정하고, 채용과정에서는 그 인력풀 중에서 추첨이나 지역 안배, 소

득분위에 따른 쿼터제 등을 적용하는 것이, 각 개인들이나 사회에 모두 큰 이익

이 될 가능성이 높다.

33) 실제로 한국의 채용제도가 스펙중심으로 역량중심으로 변화할 때 제시된 논리 중 하나

는 불필요한 능력, 소위 오버스펙의 문제점이었다(이종찬·이종구 2018, 140). 해당 직무

에 꼭 필요한 능력 이외에 선발만을 목적으로 한 다른 기준이 많아질수록 개인도 피폐

해지고 사회적 자원도 낭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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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사실 어떤 논리를 동원한다고 해도 본질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 질문은 여전히 

‘행운을 차지한 사람들로부터 불운에 처한 사람들에게로 결과의 몫을 이전시키

는 것이 정당한가?’이다. 이것은 해당 사회가 어떤 근본적 원리에 합의하느냐의 

문제다. 대부분 사람들의 인생에서 순전히 타고난 운과 개인이 선택한 운의 요소

가 서로 결합되어 있다면, 문제는 그것의 비율이나 정도가 된다.34)

운 역시 인간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본다면, 교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러

나 사회과학이라고 불리는 영역은 한 개인의 선택보다는 ‘구조적 요인’이 실제적

으로 많은 사람들의 삶을 좌우한다는 점을 밝혀냈으며, 인류사회는 그러한 운의 

요소를 점점 더 사회가 교정해주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그것은 아담 스미스의 

도덕감정, 흄의 공감과 연민, 롤즈의 ‘무지의 베일’이나 공동체주의 같은 서구 

이론은 물론, 동양의 유교철학이나 불교철학, 또한 기독교 등 다양한 종교적 교

리에 의해서도 뒷받침되었다. 사실 우리는 행운을 얻은 것 자체와 그것을 발휘하

는 것, 그리고 그 결과물에 대한 재분배에 대해 모두 별도의 태도를 취할 수 있고 

그렇게 해 왔다.

블라인드 채용이나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은 이러한 유형의 논쟁이다. 한 사

회가 개인들 간의 무제한적 경쟁을 어느 정도로 공정하다고 볼 것인지를 따져보

려고 할 경우에 당연히 발생하는 일이다. 이 경우 논쟁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특

히 운에 따른 불평등의 정도가 해당 사회에서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가 중요하다. 

출생지역, 부모의 재산과 사회적 자본, 시험성적의 차이에 따른 임금 격차 등이 

매우 크다면, 과정에서 운이 작동하는 것을 최대한 줄이거나, 그에 따른 결과를 

적극적으로 보정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할 것이다. 또한 불이익이나 불균형이 설

34) 예를 들어, 한 개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늘 어느 정도의 사회적 요인이 작동한다면, 

범죄자에게 개인의 책임과 사회의 책임을 얼마나 물을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박상수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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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선택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지나치게 크고, 되돌릴 수 없는 정도라며 

그 역시 교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행운과 불운은 물론 노력의 차이에 비해 그 

결과가 한 사람의 일생에 미치는 영향이 과도하다면, 우리는 복권이나 세금과 

마찬가지로 결과물이 일부에 대한 사회적 재분배에 합의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러한 조정이 운이 없는 다수가 행운을 가진 소수를 일방적으로 제압하

거나, 합리적인 논변과 합의 없이 폭력적인 수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그것은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의 원리에도 부합하지 않을 것이다. 만

약 헌법을 넘어서는 수준에서 운의 결과에 대한 재분배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혁명적인 상황일 것인데, 만약 그런 순간이 온다면 이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이나 

차별이 합헌적인 수준에서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심화되었다는 사실의 반증일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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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Blind Recruitment Just?
: A Review through Meritocracy and Luck-Egalitarianism

Lee, Kwan-Hu | Gyeongnam institute

This article examines whether the blind-recruitment system is coherent with

justice. The present Korean government believes that it is a more just process 

to decide on hiring by “skills” other than the school or academic background. 

However, if blind employment is simply replacing education background to 

job skills in recruitment process, it may difficult to achieve the policy goals 

of “fairness” and “justice” because it cannot correct the unjust influences of 

inequality caused by different social conditions of each candidate. This result 

also contradicts the vision of the present government, ‘inclusive state’. In contrast 

to the purpose, the blind-recruitment system purses Meritocracy. As an alternative 

to Meritocracy, this article critically examines luck-egalitarianism, particularly 

Segall’s idea. On this theory, this paper suggests a fairer principle that can 

be applied to the recruitment process in Korea.

Key Words | Blind Recruitment, Meritocracy, Luck-Egalitarianism, Fairness, Justice


